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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2년도 본예산 편성에 따른 출연금에 

대해 하남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출연계획 : 6개부서/10,585,173천원(전년대비 1,851,197천원 증액)
3. 세부내용 : 출연대상별
연
번 담당부서 출연대상

출연금액(단위:천원)
증감사유

2022년 2021년 증감액

  계 10,585,173 8,733,976 1,851,197

1

기업지원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100,000 90,000 10,000 업체수요 증가

2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디자인 개발사업)

70,000 60,000 10,000 업체수요 증가

3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800,000 600,000 200,000 지원대상 증가

4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1,600,000 1,200,000 400,000 지원대상 증가

5 경기신용보증재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6,375 6,375 - -

6 경기도지사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145,000 121,000 24,000 경기도 출연금 증액 
요청

7 세 정 과 한국지방세연구원 30,836 29,211 1,625 ‘19년도 대비 20년도 
보통세 결산액 증가

8 도시농업과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10,000 10,000 - -

9 평생교육과 하남교육재단 680,000 550,000 130,000 사업확대

10 자치행정과 하남시자원봉사센터 706,206 872,129 △165,923 하남시 공유조리실 
운영 관련 예산 감소

11 문화체육과 하남문화재단 6,436,756 5,195,261 1,241,495 사업확대



2022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2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출연금에 대한 하남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주요내용
  ○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출연금 : 100,000천원
    - 우리 시 특성을 고려한 현장중심의 기업지원(애로진단, 창안개발 ,제품생산 등)

3. 세부내용

□ 출연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출연대상
출연금액

증감사유 비고
2022년 2021년 증감액

1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100,000 90,000 10,000 업체수요

증가

□ 출연대상

  ○ 설립근거 :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설립목적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소기업 지원 등
  ○ 기능 및 주요사업
    -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술·경영애로의 상담 및 컨설팅
    - 전자상거리·네트워크화 등 정보통신에 필요한 사업
    - 경기도 등의 중소기업 지원 관련 위탁사업 수행 등



□ 출연금액 : 100,000천원(2021년 90,000천원)

  ○ 전년대비 증감액 : 10,000천원
  ○ 증감사유 : 업체수요 증가

□ 출연근거

  ○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재산의 출연 등) 제10조
(기금 및 운용재원)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2021년 사업추진 중간보고에 따르면 현장애로컨설팅, 산업재산권 출원, 규격
인증획득, 산업기술정보제공, 시제품 개발지원, 시험분석, 판로마케팅을 위한 
홈페이지 제작, 카탈로그 제작 등 53건의 창안개발·제품생산·판로/마케팅 등 
89,997천원 지원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 검토의견

  ○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기업지원 사업으로 신기술의 성공적 사업화 및 현장 
중심 맞춤형 기업지원으로 기업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출연금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관계법령 발췌

□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재산의 출연 등) 도지사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진흥원의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건물 및 자본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기금 및 운영재원) 

  ①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와 시·군이 출연한 현금 및 현물

    2. 정부의 지원금

    3.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

    4.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용 및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② 진흥원의 운영재원은 적립기금의 수익금·위탁사업수입금·자체사업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3.12.02., 2016.09.29.>

  ③ 도지사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022년 디자인 개발사업 지원에 대한 출연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2년 디자인 개발사업 출연금에 대한 하남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주요내용
  ○ 디자인 개발사업 출연금 : 70,000천원
    - 제품 및 시각 분야 등의 디자인 개발에 애로를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디자인 경쟁력 제고를 통해 신제품 개발촉진 및 제품경쟁력 강화

3. 세부내용

□ 출연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출연대상
출연금액

증감사유 비고
2022년 2021년 증감액

1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70,000 60,000 10,000 지원대상

증가

□ 출연대상 :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 설립근거
    -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설립목적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소기업 지원 등
  ○ 기능 및 주요사업
    -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술·경영애로의 상담 및 컨설팅
    - 계측시험인증·신기술 및 디자인개발 등 고도기술 및 기술향상에 관한 지원
    - 경기도 등의 중소기업 지원 관련 위탁사업 수행 등



□ 출연금액 : 70,000천원(2021년 60,000천원)

  ○ 전년대비 증감액 : 10,000천원
  ○ 증감사유 : 디자인 개발사업 참가업체의 수요 증가로 증액

□ 출연근거

  ○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재산의 출연 등) 제10조
(기금 및 운용재원)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2021년 실적보고에 따르면 디자인 개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7개사에 대해 제품 디자인, 포장/시각 디자인 개발 지원 등 50,000천원 
지원을 통해 제품 차별화하여 기업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도모

□ 검토의견

  ○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기업지원사업인 디자인개발(진단, 컨설팅, 개발), 
디자인 상용화, 재능 나눔 등을 통해 우수 디자인개발 과제에 대한  상용화 
지원으로 기업 매출향상에 기여함에 따라 출연금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관계법령 발췌

□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재산의 출연 등) 도지사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진흥원의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건물 및 자본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기금 및 운영재원)

  ①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와 시·군이 출연한 현금 및 현물

    2. 정부의 지원금

    3.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

    4.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용 및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② 진흥원의 운영재원은 적립기금의 수익금·위탁사업수입금·자체사업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3.12.02., 2016.09.29.>

  ③ 도지사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022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출연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2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에  대한 하남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일부개정 2020.06.09.】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주요내용
  ○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 800,000천원
    -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업계의 자금 융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

3. 세부내용

□ 출연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출연대상
출연금액

증감사유 비고
2022년 2021년 증감액

1 경기신용보증재단 800,000 600,000 200,000 지원기업
증가

□ 출연대상

  ○ 설립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설립)
  ○ 설립목적 :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비영리 공공법인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활용하여 금융기관에서 원활하게 소요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금융통 원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 기능 및 주요사업
    - 신용보증 : 금전채무를 보증
    - 경영지도 : 취약부분에 대한 경영지원



□ 출연금액 : 800,000천원(2021년 600,000천원)

  ○ 전년대비 증감액 : 200,000천원
  ○ 증감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지원 기업 증가

□ 출연근거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중소기업의 적기 자금지원을 통해 경영위기를 해소하고 안정적 기업경영으로 
고용창출 및 세수증가

□ 검토의견

  ○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특례보증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기신용
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관계법령 발췌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개정 2013.5.1.>)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5.10.31.>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금융기관의 출연금

    4. 기업의 출연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개정 2012.5.11.>

    6. 보증료 등의 그 밖의 수입 <개정 2012.5.11.>

  ② 도지사는 소기업 등의 보증공급 확충을 위하여 재단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손실률을 감안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1.]

  ③ 도지사는 재단의 결산상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출연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에  대한 하남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일부개정 2020.06.09.】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주요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 1,600,000천원
    - 신용도가 취약하고 소득이 낮아 사업자금 조달이 어려운 영세사업자의 채무를 

보증하여 서민계층의 자금 융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

3. 세부내용

□ 출연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출연대상
출연금액

증감사유 비고
2022년 2021년 증감액

1 경기신용보증재단 1,600,000 1,200,000 400,000 지원대상
증가

□ 출연대상

  ○ 설립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설립)
  ○ 설립목적 :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비영리 공공법인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활용하여 
금융기관에서 원활하게 소요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금융통 원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 기능 및 주요사업
    - 신용보증 : 금전채무를 보증
    - 경영지도 : 취약부분에 대한 경영지원



□ 출연금액 : 1,600,000천원(2021년 1,200,000천원)

  ○ 전년대비 증감액 : 400,000천원
  ○ 증감사유 : 경기악화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보증공급과 경기신보 

하남지점 설치에 따른 보증 수요의 증가

□ 출연근거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소상공인 자금 융통을 통한 유동성 증가로 인한 고용창출 및 세수 증가

□ 검토의견

  ○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관계법령 발췌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개정 2013.5.1.>)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5.10.31.>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금융기관의 출연금

    4. 기업의 출연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개정 2012.5.11.>

    6. 보증료 등의 그 밖의 수입 <개정 2012.5.11.>

  ② 도지사는 소기업 등의 보증공급 확충을 위하여 재단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손실률을 감안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1.]

  ③ 도지사는 재단의 결산상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2022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출연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2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에 대한 하남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일부개정 2020.06.09.】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주요내용
  ○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 6,375천원
    - 콘텐츠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통해 콘텐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

3. 세부내용

□ 출연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출연대상
출연금액

증감사유 비고
2022년 2021년 증감액

1 경기신용보증재단 6,375 6,375 -

□ 출연대상

  ○ 설립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설립)
  ○ 설립목적 :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비영리 공공법인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활용하여 
금융기관에서 원활하게 소요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금융통 원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이바지 



  ○ 기능 및 주요사업
    - 신용보증 : 금전채무를 보증
    - 경영지도 : 취약부분에 대한 경영지원
    -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 출연금액 : 6,375천원(2021년 6,375천원)

  ○ 전년대비 증감액 : -
  ○ 증감사유 : -

□ 출연근거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콘텐츠산업(출판, 음악,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등)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도모

□ 검토의견

  ○ 2016년 5월 경기도·경기신용보증재단·(재)경기콘텐츠진흥원·하남시 간 체결된 
『경기도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서』제10조(보증
손실금 보전) 제2항에 따라 대위변제금 보전을 위해 보증공급액의 12.5%까지 
매년 각 2.5%씩 5년간 분할하여 하남시가 부담해야 되므로,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연금 편성이 필요함.



관계법령 발췌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개정 2013.5.1.>)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5.10.31.>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금융기관의 출연금

    4. 기업의 출연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개정 2012.5.11.>

    6. 보증료 등의 그 밖의 수입 <개정 2012.5.11.>

  ② 도지사는 소기업 등의 보증공급 확충을 위하여 재단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손실률을 감안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1.]

  ③ 도지사는 재단의 결산상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2022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에 대한 출연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2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한 

하남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일부개정 2020.06.09.】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주요내용
  ○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 145,000천원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 

운영하여 기업의 자금 수요 충족을 위한 자금 지원

3. 세부내용

□ 출연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출연대상
출연금액

증감사유 비고
2022년 2021년 증감액

1
경기도지사

(경기도중소기업
육성기금)

145,000 121,000 24,000 경기도 출연금
증액 요청

□ 출연대상

  ○ 설립근거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
  ○ 설립목적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육성

기금을 설치, 운영하여 기업의 자금 수요 충족을 위한 자금 지원
  ○ 기능 및 주요사업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하여 기업의 자금 수요 충족
    - 하남시 지원총액의 약 0.1% 분담 출연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을 지원



□ 출연금액 : 145,000천원(2021년 121,000천원)

  ○ 전년대비 증감액 : 24,000천원
  ○ 증감사유 : 지원기업 업체수 증가에 따른 경기도 출연요청 증액 요청  

(하남시 업체 지원총액의 약 0.1%)

□ 출연근거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경기침체 장기화 등에 따른 기업의 자금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를 충족

□ 검토의견

  ○ 최근 5년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하남시 기업에 지원한 금액 
총액의 약 0.1% 분담 출연으로 하남시 중소기업체 자금을 지원함에 
따라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관계법령 발췌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중앙행정기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군의 출연금 <개정 

2012.1.5.>

    2. 기금운용 수익금

    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른 예수금 및 출연금 <개정 

2012.1.5.>

    4. 그 밖의 수입금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1. 의결(안) 요지
  ○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하남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개정 2014.05.28.】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행정자치부 해석기준

-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2. 주요내용
 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30,836천원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세연구기관에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출자금을 출연하여야 함.

3. 세부내용
□ 출연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출연대상
출연금액

증감사유 비고
2022년 2021년 증감액

1 한국지방세연구원 30,836 29,211 1,625 ‘19년도 대비 ’20년도
보통세 결산액 증가

□ 출연대상

  ○ 설립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
  ○ 일반현황
    - 설립일자 : 2011. 2. 8.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16 
  ○ 기능 및 주요사업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 실시



□ 출연금액 : 30,836천원 (2019년 29,211천원)

  ○ 전년대비 증감액 : 1,625천원
  ○ 증감사유 : 산출기초가 되는 ’20년도 보통세 결산액이 ‘19년도 대비 증가

□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시행령 제94조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20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적립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지방세 연구・조사 및 평가에 사용되는 기금 조성에 기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

□ 검토의견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정한 지방세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출자금을 출연
하여야 함.



관계법령 발췌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

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

  3. 지방세의 연구ㆍ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2022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대한 출연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2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출연금에 

대한 하남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행정안전부 해석기준

-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2. 주요내용
 ①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 10,000천원
  ○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 및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조직체와 농업전문

경영인을 지원하기 위함
  ○ 농업인 경영안정 도모 및 복지를 위한 농업인학자금 지원, 농업경영자금 및
     시설유통자금 등 융자지원

3. 세부내용
□ 출연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출연대상
출연금액

증감사유 비고
2022년 2021년 증감액

1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10,000 10,000 0 -

□ 출연대상

  ○ 설립근거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설치 및 존속기한) 및 제5조(기금의 조성)



  ○ 일반현황
    - 설립목적 :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단위로 육성함으로써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을 갖추고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
경영인을 선발·육성하기 위함.

  ○ 기능 및 주요사업
    -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및 농어업경영비

(시설, 경영자금)를 희망하는 농업인들에게 저금리 지원
    - 농업 전문인력 육성 및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 등 농업인들의 

경쟁력 강화 및 농가부담 경감

□ 출연금액 : 10,000천원(2021년 10,000천원)

  ○ 전년대비 증감액 : 없음

□ 출연근거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기금의 조성)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농업인 및 농수산물 생산, 유통, 가공 산업을 지원하여 농업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 검토의견

  ○ 우리시 농업인에게 생산, 유통, 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 융자 
지원하여 농업인의 이자부담 경감 및 영농의욕을 고취시켜 농촌경제 
활성화 및 자립영농 기반 조성 등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출연금 편성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경기도 31개 시,군 출연)



관계법령 발췌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시행 2020.8.7]

제3조(설치 및 존속기한)

  ①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 및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와 농업전문경영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 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지출할 수 있다.

< 농업발전계정>

제16조(지원대상 사업)   

  ① 농업발전계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을 위한 생산·유통·가공시설의 지원사업

    2. G마크 품목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3. 지역명품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4. 농어업 경영자금

   5. 농업 전문인력의 육성(해외연수를 포함한다)

   6.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지원 사업

   7.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

   8.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가 선정한 사업 

  ② 제1항제5호의 대학생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 농촌지도자 육성계정 >

제23조(지원 대상사업) 

농촌지도자육성계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품목별 생산조직체의 사업

2. 선진 해외농업연수사업

3. 농촌발전을 위한 농업인조직체의 연찬교육

4. 그 밖에 농촌지도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022년 (재)하남교육재단 대한 출연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2년 (재)하남교육재단 장학금 출연금에 

대한 하남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행정안전부 해석기준

-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2. 주요내용
 ① (재)하남교육재단 출연금 :  680,000천원
  ○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사업 
  ○ 지역인재육성 및 체험활동 지원사업 – 자기주도적 진로설계 프로그램 

지원, 창업, 진로체험 활용 및 일자리 연계, 문화예술, 미디어 등 미래 
지향적 체험

  ○ 평생학습 및 지역교육발전 연구·개발 지원사업 – 제안공모를 통한 지역 
교육 프로그램 발굴, 시민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 지역 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3. 세부내용
□ 출연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출연대상
출연금액

증감사유 비고
2022년 2021년 증감액

1 (재)하남교육재단 680,000 550,000 130,000 사업확대

시출연 :
380,000
시금고약정 :
300,000

 ※ 최근 출연현황(5개년) 
  - 2017년(6.8억), 2018년(6.8억), 2019년(6.8억), 2020년(4.8억), 2021년(5.5억)



□ 출연대상

  ○ 설립근거
    - 하남시 하남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일반현황
    - 설립일자 : 2006. 4.. 19.

- 설립목적 :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육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함.

- 소재지 : 하남시 하남대로 802번길 51 에코타운 2단지 상가 지하 201호

  ○ 기능 및 주요사업
    -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사업

    - 지역인재 육성 및 체험활동 지원사업

    - 평생학습 및 지역교육발전 연구·개발 지원사업

□ 출연금액 :  680,000천원(2021년  550,000천원)

  ○ 전년대비 증감액 : 130,000천원
  ○ 증감사유
    - 장학금 지급 및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 확대

□ 출연근거

  ○ 하남시 하남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6조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지역의 우수한 인재육성과 장학금 지원 및 교육지원사업 확대 

□ 검토의견

  ○ 향후 학생 수(학교)증가에 따른 장학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급 이외 다양한 교육사업 추진을 

위하여 출연·운영이 필요함



재단법인 하남교육재단 

소재지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802번길 51 에코타운 2단지 상가 지하201호

설  립
근  거

법 률 :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   한 
법률⸥ 제4조
조 례 : 하남시 하남교육재단 설

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표
전화

일반 : 031)792-1661
설립
주체

하남시FAX : 031)792-1662

URL : www.hedu.or.kr

연  혁

2006.04.14. 장학재단 설립인가
2006.04.19. 설립등기일
2020.09.10. (재)하남교육재단 명칭변경
※ 변경지정·고시일 : 2021.01.29.

기관

형태
출연기관

인원현황

구 
분

계
임
원

직  원

일반정규직 상용정규직 비정규직

소
계

행
정

기
술

전문
계약

별
정

기
능

기
타

소
계

청
경

무
기
계
약

기
타

소
계

기
간
제

단
시
간

기
타

정원 19 17 2 2

현원 19 17 2 2

임  원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  요  경  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연 락 처
(법령상 임기)

비상임이사장(당연직) 김 * *  하남시장 ‘18.07.25~‘22.06.30

비상임이사(당연직)  이 * *  하남도시공사 사장 ‘21.07.16~재임기간
까지

비상임이사 이   *  전 하남시의회 의장 ‘20.04.14~’24.04.13

〃 정 * *   국제청소년문화원 원장 ‘20.04.14~’24.04.13

〃 백 * *  전 하광 상공회의소 회장 ‘20.04.14~’24.04.13

〃 이 * *  하남전직여성단체회장단 총회장 ‘19.01.31~’23.01.30

〃 이 * *  안나의 집 대표 ‘19.01.31~’23.01.30

〃 한 * *  삼정저축은행 대표 ‘18.04.14~’22.04.13

〃 박 * *  일강건설 이사 ‘19.01.31~’23.01.30

〃 정 * *  (주) 만전식품 대표 ‘18.04.14~’22.04.13

〃 한 * *  한영기업 대표 ‘18.04.14~’22.04.13

〃 이 * *  전 EBS 언어강사 ‘20.04.14~’24.04.13

〃 김 * *  전 하남YMCA이사장 ‘19.01.31~’23.01.30

〃 조 * *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관장 ‘21.07.21~’25.07.20

〃 김 * *  하남시평생학습마을연합회장 ‘20.04.14~’24.04.13

감 사
비상임감사 임 * *  하남세무회계 사무소 대표 ‘21.04.17~’23.04.16

비상임감사 박 * *  법무법인 윈스 변호사 ‘20.04.14~’22.04.13

주요기능 하남시 관내학생에 대한 장학사업 지원으로 훌륭한 인재 육성

자본금(백만원)
(‘20.12.31기준)

설    립 950 납    입 -

수    권 - 증자상황 -

재무상태(백만원)
‘20.12.31기준

자     산 부      채 자      본

계
유동
자산

비유동자산 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계 자본금 잉여금등

9,340 9,141 199 3 3 0 9,337 9,337



관계법령 발췌

□ 「하남시 하남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20.11.27.>

제5조(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100억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06.08., 2020.11.27.>

   1.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11.27.>

   1. 시의 출연금 <신설 2019.3.4.>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신설 2019.3.4.>

   3. 제1항의 기본재산 운영과 관련한 이자 수익금 <개정 2019.3.4.>

   4. 재단의 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19.3.4.>

제16조(출연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장학금 등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0.11.27.>



참고 1 2022년도 하남교육재단 출연금 신청현황

 ❍ 출연금 신청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출   연   금

비   고
2022년 반영액 2021년 출연금 증감액

(재) 하남교육재단 680,000 550,000 130,000 23.63% ↑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

 
2022년 당초예산 2021년 당초예산

증     감
비   고

금   액 비율
834,230 759,583 74,647 10%

 ❍ 세  입              
                                                           (단위 : 천원, %)

구   분 2022년 2021년 증감액 증감비율
예 산 액 834,230 759,583 74,647 10
시 출연금 680,000 605,000 75,000 12
기부금 외 154,230 154,583 ▵353 0

 ❍ 세  출                                                                        (단위 : 천원, %)

구   분
22년도 21년도 증  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율
총 예 산 834,230 100% 759,583 100% 74,647 9.8%

소    계 237,568 25.8% 188,644 24.8% 48,924 25.9%
인  건  비 128,034 15.3% 71,089 37.7% 56,945 80.1%

여  비 3,600 0.4% 5,400 2.9% △1,800 △33.3%
복리후생비 22,342 2.6% 14,813 1.9% 7,529 50.8%

공공요금 및 제세 4,980 0.6% 3,980 2.1% 1,000 25.1%
수도광열비 4,012 0.5% 732 0.4% 3,280 448.1%
운 반 비 0 0.0% 1,000 0.5% △1,000 △100.0%
소모품비 14,960 1.8% 9,960 5.3% 5,000 50.2%

도서인쇄비 3,100 0.4% 3,100 1.6% 0 0.0%
지급임차료 840 0.1% 840 0.4% 0 0.0%
수선유지비 21,000 2.5% 11,000 5.8% 10,000 90.9%
보 험 료 1,060 0.1% 990 0.5% 70 7.1%

지급수수료 8,800 1.1% 8,800 4.7% 0 0.0%
업무추진비 4,000 0.5% 6,000 3.2% △2,000 △33.3%
관서업무비 1,440 0.2% 1,440 0.8% 0 0.0%
홍 보 비 5,000 0.6% 5,000 2.7% 0 0.0%

회의운영비 2,600 0.3% 4,400 2.3% △1,800 △40.9%
연구개발비 0 0.0% 19,800 10.5% △19,800 △100.0%
대행수수료 4,000 0.5% 4,000 2.1% 0 0.0%
보 상 금 3,000 0.4% 3,000 1.6% 0 0.0%

자산취득비 4,800 0.6% 13,300 7.1% △8,500 △63.9%
목적사업비 547,400 68.4% 520,000 68.4% 27,400 5.3%

장학사업 385,000 67.4% 364,000 70% 21,000 5.7%
지원사업 162,400 33.6% 156,000 30% 6,400 4.1%

영업 외 비용 3,000 0.4% 3,000 0.4% 0 0.0%
법인세 등 11,900 1.4% 11,900 1.6% 0 0.0%

예비비 34,362 4.0% 36,039 4.8% △1,677 △4.6%



참고 2 2022년도 하남교육재단 세부내역

 □ 세부 편성내역

(단위 : 천원, %)

편성목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

증감액 증감율 증감사유

합계 834,230 759,583 74,647 9.8%

인건비(100) 128,034 71,089 56,945 80% 인력증원

보수 105,457 52,566 52,891 101%

제수당 13,547 12,013 1,534 13%

퇴직연금부담금 9,030 6,510 2,520 39%

경비(200) 109,534 117,555 △8,021 △7%

복리후생비(201) 22,342 14,813 7,529 51% 인력증원

사회부담보험금 10,462 6,813 3,649 54%

복지포인트 3,600 1,800 1,800 100%

급량비 3,600 3,600 0 0%

정액급식비 4,680 2,600 2,080 80%

여비(202) 3,600 5,400 △1,800 △33% 감액

관내여비 2,400 3,600 △1,200 △33%

관외여비 1,200 1,800 △600 △33%

공공요금 및 제세 3,980 3,980 0 0%

우편발송료 600 600 0 0%

재산세 2,000 2,000 0 0%

인터넷 및 

통신요금
1,380 1,380 0 0%

수도광열비(204) 4,012 732 3,280 448% 신규건물 매입에 따른 관리비증가

관리비용 4,012 732 3,280 448%

소모품비(206) 14,960 9,960 5,000 50%

기본사무용품 외 6,960 6,960 0 0%

소모성비품구입비 3,000 3,000 0 0%

업무용전산유지비 5,000 0 5,000 - 홈페이지 전산 유지비용 

도서인쇄비(208) 3,100 3,100 0 0%

지급임차료(209) 840 840 0 0%

수선유지비(210) 21,000 11,000 10,000 91% 리모델링 

보험료(212) 1,060 990 70 7%

지급수수료(213) 8,800 8,800 0 0%

업무추진비(214) 4,000 6,000 △2,000 △33% 감액

기관운영 4,000 3,600 400 11%

시책추진 0 2,400 △2,400 △100%



관서업무비(215) 1,440 1,440 0 0%

정원가산 240 240 0 0%

부서운영비 1,200 1,200 0 0%

재료비 기타(217) 1,000 0 1,000 　 신규사무실 화분 구입 등

홍 보 비(218) 5,000 5,000 0 0%

회의운영비(220) 2,600 4,400 △1,800 △41% 감액

위원회참석수당 800 1,600 △800 △50%

회 의 비 1,800 2,800 △1,000 △36%

연구개발비(221) 0 19,800 △19,800 △100% 홈페이지 등 개발 완료

대행수수료(223) 4,000 4,000 0 0%

보 상 금(301) 3,000 3,000 0 0%

자산취득비(405) 4,800 13,300 △8,500 △64% 신규사무실 사무용품 구입완료

목적사업비(500) 547,400 520,000 27,400 5%

장학사업(501) 385,000 364,000 21,000 6% 장학사업 확대

지원사업(502) 162,400 156,000 6,400 4% 교육사업 확대

영업외 비용(780) 3,000 3,000 0 0%

법인세 등(790) 11,900 11,900 0 0%

예비비(800) 34,362 36,039 △25,277 △4.7%

□ 세부 사업현황 : 총 5개 사업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사유 비고

목적사업비 547,400 520,000 27,400

1. 장학사업 385,000 364,000 21,000 장학사업 확대

○ 고등학생 85,000 75,000 10,000

○ 대학생 300,000 259,000 41,000

○ 장학사업프로그램 - 30,000 　 지원사업으로 편입

2. 지원사업 162,400 156,000 6,400 교육사업 확대

○ 지역인재육성지원 30,000 20,000 10,000

○ 진로(체험)활동지원 88,800 86,000 2,800

○ 평생교육지원 20,000  20,000 0

○ 교육관련컨텐츠개발 23,600 30,000 -6,400 교육신문 발행



2022년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출연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2년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출연금에 

대한 하남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행정안전부 해석기준

-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2. 주요내용
 ①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출연금 : 706,206천원

3. 세부내용
□ 출연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출연대상
출연금액

증감사유 비고
2022년 2021년 증감액

1 (재)하남시
자원봉사센터 706,206 872,129 △165,923 하남시 공유조리실

운영관련 예산 감소

□ 출연대상

  ○ 설립근거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 민법 제31조 내지 제97조
    - 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8조
  ○ 일반현황
    - 설립일자 : 2013. 1. 1.
    - 설립목적 : 자원봉사활동을 범시민운동으로 확산하여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장려함으로써 하남시 자원봉사 활성화를 목적
    - 소 재 지 :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 228번길 5, 2층(덕풍동)



    - 조직현황

이 사 장
(김 상 호)

감 사 이 사 회

센 터 장
(고 호 태)

기획행정팀
(최 은 숙)

활동지원팀
(배 세 숙)

  ○ 기능 및 주요사업
    - 자원봉사자 연계 및 배치 상담
    - 자원봉사 전산자료 관리
    -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보급
    - 봉사자 포상계획 수립 및 운영 등

□ 출연금액 : 706,206천원(2021년 872,129천원)

  ○ 전년대비 증감액 : △165,923천원
  ○ 증감사유
    - 하남시 공유조리실 운영관련 예산 감소

□ 출연근거

  ○ 하남시 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필요성
    - 정보화 구축을 통한 봉사자와 수요처의 연결, 지역유관기관 및 단체들과의 

협업기반 조성으로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성화의 구심체가 되는 자원봉사
센터 운영

 ○ 기대효과
    - 자발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하나 된 하남시, 빛나는 

하남 구현



□ 검토의견

  ○ 2021년 지방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20년 실적) 결과(A등급)와 「지방
출자 ㆍ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을 반영하여 편성

  ○ 자원봉사센터 역할 및 사업체계 확립을 위한 계속사업 등은 적극 반영
  ○ 부서검토 결과

구   분
출   연   금

비   고
‘22년 반영액 ‘21년 출연금 증감액

자원봉사센터 운영 706,206 872,129 △165,923 ‣전년대비 19.03% 감소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소재지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 228번길 5, 2층(덕풍동)

설  립

근  거

법률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 
민법 제31조 내지 제97조

조례 : 하남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8조

대표

전화

일반 : 031-796-4907
설립

주체
하남시FAX : 031-796-4918

URL :http://www.hanamcity1365.or.kr/

연  혁
- 1997. 11. 01 하남시종합자원봉사센터 개소
- 2012. 12. 11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등기
- 2013. 01. 01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출범

기관

형태
출연기관

인원현황

구 

분
계

임

원

직  원

일반정규직 상용정규직 비정규직

소

계

행

정

기

술

전문

계약

별

정

기

능

기

타

소

계

청

경

무
기
계
약

기

타

소

계

기
간
제

단
시
간

기

타

정원 21 12 9

현원 21 12 9

임  원

직  책
(직책명)

성  명 주  요  경  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연 락 처
(법령상 임기)

이사장(당연직) 김상호 (現)하남시장 2018.7.1.~직 상실시

상임이사(당연직) 고호태 (現)센터장 2019.6.1.~2023.5.31

비상임이사(당연직) 윤영군 (現)하남시자치행정국장 2021.7.1.~직 상실시

비상임이사 강성례 (現)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2020.10.23.~2022.10.23

비상임이사 김영기 (現)한채당 대표 2020.10.23.~2022.10.23

비상임이사 문외숙 (前)하남시의원 2020.10.23.~2022.10.23

비상임이사 이은화 (現)건국대학교 경영대학 겸임교수 2020.10.23.~2022.10.23

비상임이사 장동성 (現)현대자동차 경기하남부장 2020.10.23.~2022.10.23

비상임감사 정현종 (現)하남시전문시민 감사관 2020.10.23.~2022.10.23

비상임이사 조환구 (現)기아자동차의왕서비스센터책임 2020.10.23.~2022.10.23

비상임감사 유희곤 (現)변호사 2020.10.23.~2022.10.23

비상임감사(당연직) 이정훈 (現)하남시자치행정과장 2021.9.6.~직 상실시

주요기능
- 자원봉사활동을 범시민운동으로 확산하여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ㆍ장려함으로써 하남시 자원봉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자본금(백만원)

‘20.12.31기준

설    립 - 납    입 -

수    권 - 증자상황 -

재무상태(백만원)

‘20.12.31기준

자     산 부      채 자     본

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계 자본금 잉여금등

283 251 32 13 13 - 269 10 259



관계법령 발췌

□ 「하남시 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자원봉사센터 설치)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하남시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하남시 자원봉사센터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③ 시장은 재단법인 하남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립을 

위해 필요한 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센터를 설립 한 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장은 매년 센터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시작 4개월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예산에는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예산안이 의결되면 지체 없이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지방출자출연법 제19조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센터장은 결산 관련 자료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참고 1 2022년도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출연금 신청현황

 ❍ 출연금 신청현황

구   분
출   연   금

비   고
‘22년 반영액 ‘21년 출연금 증감액

자원봉사센터 운영 706,206 872,129 △165,923 ‣ 전년대비 19.03%감소

※ 2021년 순세계잉여금 150,000천원(예상) 반영 (총예산액 926,038천원)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

 ❍ 세  입

                                                                        (단위 : 천원, %)

구   분 2022년 2021년 증감액 증감비율
예 산 액 926,038 1,141,961 △215,923 △19
시 출연금 706,206   872,129 △165,923 △19
보 조 금   69,832   69,832 -

순세계잉여금 150,000 200,000 △50,000

 ❍ 세  출

                                                                        (단위 : 천원, %)

구   분
22년도 21년도 증  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율
총 예 산 926,038 100 1,141,961 100 △215,923 △19

소    계 926,038 100 1,141,961 100 △215,923 △19
인  건  비 353,806 38.2 313,195 27.4 40,611 13
일반운영비 206,062 22.3 460,027 40.3 △253,965 △55
업무추진비 7,600 0.8  7,600 0.7 - -

직무수행경비 4,200 0.5 4,200 0.37 - -
재  료  비 2,250 0.2 2,250  0.20 - - 
복리후생비  98,444 10.6 85,187  7.46 13,257 16
교육훈련비  5,300 0.6  4,766  0.42 534 11
행사홍보비 122,550 13.2 103,050 9.02 19,500 19
관서업무비 2,900 0.3 2,820  0.25 80 3
평  가  급 46,244 5.0 23,908 2.09 22,336 93
일반보상금  6,050 0.7  20,126 1.76 △14,076 △70

시설비및부대비  800 0.1 30,000 2.63 △29,200 △97
자산취득비 - 0.0 15,000 1.31 △15,000 △100

보조금 및 지원사업 69,832 7.5 69,832 6.1 - -
예비비 - - - - - -

2022년 당초예산 2021년 당초예산
증     감

비   고
금   액 비율

926,038 1,141,961 △215,923 △19



참고 2 2022년도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세부내역

 □ 세부 편성내역

(단위 : 천원, %)

편성목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

증감액 증감율 증감사유

합계 926,038 1,141,961 △215,923 △19

인건비(100) 353,806 313,195 40,611 13
기본급 인상 및 신규직원 1명 

증원으로 인한 증액

01 보수 320,898 280,712 40,186 14
2.3%인상(2021년 인건비 인상률 

0.9%+자연증가분1.4%)

108 퇴직연금부담금 32,908 32,483 425 1 기본급 인상 관련

일반운영비(201) 206,062 460,027 △253,965 △55

01 사무관리비 120,666 377,846 △257,180 △68 ‘21년 공유조리실 관련예산 
감소

02 공공운영비 85,396 82,181 3,215 4
직원 1명 채용에 따른 통신비 

및 여비증액

업무추진비(203) 7,600 7,600 - - -

07 사업업무추진비 7,600 7,600 - - -

직무수행경비(204) 4,200 4,200 - - -

01 직급보조비 4,200 4,200 - - 센터장

재료비(206) 2,250 2,250 - -

01 일반재료비 2,250 2,250 - - -

복리후생비(212) 98,444 85,187 13,257 16

01 사회부담보험금 41,702 34,522 7,180 21 기본급인상 및 직원 1명 증원

09 기타복리후생비 56,742 50,665 6,077 12 기본급인상 및 직원 1명 증원

교육훈련비(213) 5,300 4,766 534 11
직원 1명 위탁교육 및 이러닝 교

육 부담금

행사홍보비(216) 122,550 103,050 19,500 19

관서업무비(217) 2,900 2,820 80 3

01 정원가산업무비 800 720 80 11 직원 1명 증원

02 부서업무비 2,100 2,100 - - -

평가급(218) 46,244 23,908 22,336 93 ‘21년 경영평가 지급률로 편성

일반보상금(301) 6,050 20,126 △14,076 △70 일부 사업비로 편성

시설비 및 부대비(401) 800 30,000 △29,200 △97 ‘21년 공유조리실 예산(공사)감소

자산취득비(405) - 15,000 △15,000 △100 ‘21년 공유조리실 예산(비품)감소

보조금(601) 69,832 69,832 - - -



□ 세부 사업현황 : 총 22개 사업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사유 비고

사업비 예산액 196,550 477,050 280,500

사  업  비 122,550 108,050 14,500

1. 재난탈출 서포터즈 2,000 2,000 -

2. 자원봉사 기초교육 2,000 2,000 -

3. 조은 우리동네 봉사단 3,000 2,000 1,000 대면 및 비대면 활동 
증가로 예산 증액

4. 하남시 커뮤니티 케어 자원
봉사 참여모델 온(溫)하남꼼
지락(樂) 봉사단

7,000 5,000 2,000
온하남꼼지락 봉사단 확대 
운영으로 예산 증액
※ 커뮤니티케어 자원봉사단

사업명
변경

5. 자원봉사 시민참여 리더 양성
교육 5,000 8,000 ▽3,000

프로그램 기획활동 후 공모
지원사업 연계로 프로그램 
실습 활동비 감액
※ ‘21년 자원봉사 시민참여 

퍼실리테이션

사업명
변경

6. 하남시 자원봉사자 체육대회 10,000 10,000 -

7. 학교야 자원봉사와 놀자 5,550 3,550 2,000 프로그램 확대운영 및 
강사비 증가로 증액

8.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 3,000 3,000 -
9. 참! 좋은 사랑의 밥차 5,000 5,000 -
10. 제19기 사랑나눔 가족봉사단 

운영
5,000 4,000 1,000 오프라인 활동 확대 운영

에 따른 예산 증액

11. 하남시 영상제작 봉사단 1,000 1,500 △500 영상촬영 장비 재사용
으로 구입비 감액

12. 자원봉사 아카이브 2,500 2,000 500
호스팅 용량 추가에 따른 
비용 및 오프라인 전시회 
활성화로 비용 증액

13. 하남시 일공이공 리더단 2,500 3,000 △500
비대면 활동이 확대됨
에 따라 예산 감소
※ 21 센터 운영위원단 육성

사업명
변경

14. 우리함께 한날한시 푸른마을 
환경살리기 2,000 2,000 -

15. 하남시 자원봉사 축제 15,000 15,000 -

16. 기관ㆍ수요처 교육 및 현장
점검

2,000 2,000 -

17. 1365 자원봉사 거점센터 운영 2,000 2,000 -

18. 자원봉사 홍보물 제작 10,000 10,000 -

19. 우수자원봉사자 인정보상 사업 3,000 3,000 -

20. 2022년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2,000 3,000 △1,000 경기도센터에서 신규가맹
점 현판 지원으로 감액

21.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사업 30,000 20,000 10,000
자원봉사단체 지원확대
로 자원봉사 활성화로 
예산증액

22. 버드세이버 모니터링 봉사단 
운영 3,000 - 3,000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모니터링 활동 및 저감
활동 신규사업 편성

신규

시설 운영 74,000 369,000 △295,000

23. 하남시 공유조리실 운영 74,000 369,000 △295,000 임대보증금, 비품 구입
완료에 따른 예산 감소



2022년 (재)하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2년 (재)하남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한 

하남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행정안전부 해석기준

ㆍ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2. 주요내용
 ○ (재)하남문화재단 출연금 : 6,436,756천원
    - 필요성 : 하남시 문화예술 진흥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인 (재)

하남문화재단에 출연하고자 함.
    - 사업내용 : 재단 운영 및 지역 문화예술 진흥 업무 추진

3. 세부내용
□ 출연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출연대상
출연금액

증감사유 비
고2022년 2021년 증감액

1 (재)하남문화재단 6,436,756 5,195,261 1,241,495

· 개관15주년대형공연추진
· 하남학 연구사업 추진
· 지역 청소년 및 예술인
지원 프로젝트 추진
· 유물구입및박물관특별전시
추진



□ 출연대상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 일반현황

  

구    분 합    계 임원 정규직 계약직 파견공무원
정    원 38 1 36 1 -
현    원 36 1 35 - -

※ 재단 개요: 붙임 참조

 ○ 기능 및 주요사업
     -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및 관리

     - 공연 및 작품 전시활동과 그 보급

     -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 문화예술 관계자료의 수집, 관리 및 조사업무

     - 박물관 운영 및 관리 등

□ 출연금액 : 6,436,756천원(2021년 5,195,261천원)

 ○ 전년대비 증감액 : 1,241,495천원
 ○ 증감사유
    - 인력운영비 증가 : 176,010천원
      · 역사박물관 실감관 운영 인력 및 축제인부임 본예산 반영

      · 2021년 성과급 지급률 반영

      · 4대보험 인상

    - 공연전시비 증가 : 310,000천원
      · 15주년 기념 대형 클래식 공연

      · 지역예술인 육성지원 프로젝트 추진

      · 에듀 스테이지(평생교육과 연계) 사업량 증가



    - 실감관 유지운영비 반영 : 48,000천원
      · 실감관 교육비

      · 실감 업데이트 및 S/W콘텐츠 교체비
    - 하남학 자료 발간 : 60,000천원
      · 전시도록 및 학술총서 발간
    - 역사박물관 자산취득비 : 80,000천원 등
      · 유물구입비 및 정보화 시스템 취득비

□ 출연근거

 ○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운영재원 등)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문화예술분야의 전문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공연 제공
 ○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문화예술 참여 기회 확대,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 등을 통하여 하남시 문화 환경 조성에 기여

□ 검토의견

 ○ 신도시 입주에 따른 인구의 증가 및 시민 수준 향상에 따른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금6,436,756천원을 출연하여 재단 운영 및 문화예술사업 
추진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함.

 



(재)하남문화재단
소재지 (12934) 경기도 하남시 신평로 125(덕풍동)

설  립

근  거

법    률 : 민법 제32조
조    례 : 하남시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대표

전화

일반 : 031-790-7979 설립

주체
하남시FAX : 031-790-7924

URL : www.hnart.or.kr

연  혁

․2006.06.14. (재)하남문화예술회관 설립등기
․2007.05.11. (재)하남문화예술회관 개관 
․2012.01.27. (재)하남문화재단 변경 등기
․2014.10.30. (재)하남문화재단 하남역사박물관 신축 개관

기관

형태
출연기관

인원현황

구 

분
계

임

원

직  원

일반정규직 상용정규직 비정규직

소

계

행

정

기

술

전문

계약

별

정

기

능

기

타

소

계

청

경

무
기
계
약

기

타

소

계

기
간
제

단
시
간

기

타

정원 38 1 36
1

현원 36 1 35 34

임  원

직  책
(직책명) 성  명 주  요  경  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연 락 처

(법령상 임기)

이사장 김상호 하남시장 031-790-6001

대표이사 서강석 대표이사
031-790-7901
(~23.03.05.)

비상임이사
(당연직) 윤영군 하남시 자치행정국장 031-790-6023

비상임이사
(위촉직) 김평일 가나안농군학교장

031-793-6151
(~22.3.29.)

비상임이사
(위촉직) 유병기 하남문화원장

031-795-1020
(~22.8.17.)

비상임이사
(위촉직) 이성숙 한국미술협회자문위원

031-794-9191
(~22.8.17.)

비상임이사
(위촉직) 홍미라 하남시자원봉사센터이사

비상임이사
(위촉직) 배윤수 전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위촉직) 류재국 공연예술연구소 소장

02-736-6346
(~23.5.12.)

비상임감사
(당연직) 이영수 하남시 문화체육과장 031-790-6060

비상임감사
(위촉직) 유희곤 법무법인 지금 변호사

031-796-2277
(~23.5.12.)

주요기능 - 문화예술(공연, 전시, 교육, 박물관) 운영관리 및 활동과 보급

자본금(백만원)

‘20.12.31기준

설    립 10 납    입 -

수    권 - 증자상황 -

재무상태(백만원)

‘20.12.31기준

자     산 부      채 자      본

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계 자본금 잉여금등

3,064 2,240 823 1,247 109 1,138 1,816 10 1,806



관계법령 발췌

□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

여 재단법인 하남문화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법인은 문화예술진흥과 발전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및 관리

    2. 박물관 운영 및 관리

    3. 공연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

    4.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5. 문화예술 관계자료의 수집·관리 및 조사 연구

    6.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 발전을 위하여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재산의 조성)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3. 기타 수입금

제7조(운영재원 등)  시는 법인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업계획서 및 예산 등)  법인은 매 사업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 1 2022년도 하남문화재단 출연금 신청현황

 ❍ 출연금 신청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출   연   금

비   고
2022년 반영액 2021년 출연금 증감액

하남문화재단 6,436,756 5,195,261 1,241,495 23.90% ↑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

 ❍ 세  입

                                                                        (단위 : 천원, %)

구   분 2022년 2021년 증감액 증감비율

예 산 액 7,614,809 6,579,342 1,035,467 15.74%

사업수익 7,064,809 5,889,554 1,175,255 19.95%

영업수익 7,049,809 5,871,554 1,178,255 20.07%

사용료수익 94,320 94,320 - -

상품등판매수익 1,000 1,000 - -

입장료수익 405,400 415,400 -10,000 -2.41%

임대사업수익 4,773 4,773 - -

보조금수익 - - - -

기부금수익 - - - -

출연금수익 6,436,756 5,195,261 1,241,495 23.90%

후원금수익 - - - -

기타영업수익 157,560 160,800 -3,240 -2.01%

영업외수익 15,000 18,000 -3,000 -16.67%

이자수익 15,000 18,000 -3,000 -16.67%

기타영업외수익 - - - -

자본적수입 500,000 689,788 -189,788 -27.51%

자본잉여금수입 500,000 689,788 -189,788 -27.51%

출연금수입 - - - -

유보자금 500,000 689,788 -189,788 -27.51%

기타자본적수입 - - - -

2022년 당초예산 2021년 당초예산
증     감

비   고
금   액 비율

7,614,809 6,579,342 1,035,467 15%



 ❍ 세  출

                                                                        (단위 : 천원, %)

구   분
�22년도 �21년도 증  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율

총 예 산 7,614,809 6,579,342 1,035,467 15

<공통> 3,244,942 43 3,050,492 46 194,450 6

인력운영비 3,055,832 40 2,879,822 44 176,010 6

업무수행비 189,110 3 170,670 3 18,440 10

<문화예술회관> 3,375,230 44 2,811,127 43 564,103 20

일반운영비 531,596 7 470,136 7 61,460 13

재료비 76,580 1 72,580 1 4,000 5.5

연구개발비 22,000 - - - 22,000 100

수선유지교체비 223,914 3 210,239 3 13,675 6.5

행사홍보비 133,150 2 94,150 1 39,000 41

위탁관리비 961,800 13 917,832 14 43,968 4.7

일반보상금 2,160 - 2,160 - - -

공연전시홍보비 1,324,030 17 944,030 14 380,000 40

보조금 및 후원사업 100,000 1 100,000 2 - -

<하남역사박물관> 791,137 10 540,025 8 251,112 46.5

일반운영비 463,037 6 280,225 4.3 182,812 65

수선유지교체비 19,500 - 10,000 0.1 9,500 95

행사홍보비 13,000 - 13,000 - - -

일반보상금 45,600 1 36,800 0.5 8,800 24

공연전시홍보비 100,000 1 50,000 0.8 50,000 100

발굴조사사업 150,000 2 150,000 2.3 - -

<자본적지출> 203,500 3 177,698 3 25,802 14.5

유형자산취득 193,500 3 177,698 3 15,802 8.9

기타자산취득 10,000 - - - 10,000 100

예비비 - - - - - -

                               

  



참고 2 2022년도 하남문화재단 예산 세부내역

 □ 세부 편성내역

(단위 : 천원, %)

편성목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

증감액 증감율 증감사유

합계 7,614,809 6,579,342 1,035,467 15

<인력운영비> 3,055,832 2,879,822 176,010 6

인건비(100) 2,270,152 2,168,848 101,304 4.6

01 보수 2,106,852 2,075,553 31,299 1.5 호봉 상승분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63,300 93,295 70,005 75

생활임금 인상 3,940천원

시민문화팀 축제 인부임 30,000천원

역사박물관실감관운영인력 39,600천원

퇴직급여(107) 207,658 205,985 1,673

평가급(218) 175,804 123,719 52,085 42

01 성과급 175,804 123,719 52,085 42 2021년도 성과급 실지급률 반영

복리후생비(212) 400,418 379,470 20,948 55

01 사회보험부담금 285,998 265,094 20,904 7.8 직원 등 4대보험 인상

09 기타복리후생비 114,420 114,376 44

포상금(303) 1,800 1,800 -

01 포상금 1,800 1,800 -

<업무수행비> 189,110 170,670 18,440 10.8

여비(202) 68,400 64,800 3,600 5.5

01 국내여비 68,400 64,800 3,600 5.5 2명 추가

업무추진비(203) 13,600 13,600 -

07 사업업무추진비 13,600 13,600 -

직무수행경비(204) 71,520 70,680 840 11.8

01 직급보조비 71,520 70,680 840 11.8

관서업무비(217) 9,940 9,940 -

01 정원가산업무비 3,040 3,040 -

02 부서운영업무비 6,900 6,900 -

교육훈련비(213) 25,650 11,650 14,000 120
한마음공동체교육 5,000천원

직원역량강화교육 9,000천원 

<하남문화예술회관> 3,375,230 2,811,127 564,103 20

일반운영비(201) 531,596 470,136 61,460 13

01 사무관리비 160,384 136,494 23,890 17.5

대표이사 성과평가보고서 1,000천원

대소극장 피난안내영상 7,000천원

심의수당 3,200천원

공기청정기임차비 1,008천원

공용차량임차비 30,000천원

회의비 1,200천원



02 공공운영비 371,212 333,642 37,570 11 주민세(종업원분) 13,200천원 

재료비(206) 76,580 72,580 4,000 5.5

01 일반재료비 76,580 72,580 4,000 5.5 재단 방역 소모품 4,000천원

연구개발비(207) 22,000 - 22,000

01 연구용역비 22,000 - 22,000
공연장 리모델링 기본계획 컨설팅 

22,000천원 

수선유지교체비(214) 223,914 210,239 13,675 6.5

05 수선유지비 223,914 210,239 13,675 6.5

코로나19 소독비 8,400천원

건축물 정기점검 3,000천원

대기환경자가측정 3,000천원

정보시스템(보안프로그램) 

라이선스14,150천원 

행사홍보비(216) 133,150 94,150 39,000 41

01 행사운영비 133,150 94,150 39,000 41
지역문화정책연구 9,000천원

환경&문화실험실 30,000천원

위탁관리비(220) 961,800 917,832 43,968 4.8

01 위탁관리비 961,800 917,832 43,968 4.8
직원채용 위탁용역 9,000천원

위탁용역 34,968천원

일반보상금(301) 2,160 2,160 -

10 행사실비보상금 2,160 2,160 -

501 공연전시홍보비 1,324,030 944,030 380,000 40

01 공연전시비 1,003,000 643,000 360,000 56

대형공연 클래식 100,000천원

넥스트 아트 하남에서 시작 50,000천원

에듀 스테이지 80,000천원

지역예술인육성지원프로젝트 80,000천원

기획전시 50,000천원

02 홍보비 321,030 301,030 20,000 6.6  소셜미디어 운영 20,000천원

보조금 및 후원사업(505) 100,000 100,000 -

03 기타보조금수익 100,000 100,000 -

<하남역사박물관> 791,137 540,025 251,112 46.5

일반운영비(201) 463,037 280,225 182,812 65

01 사무관리비 362,279 182,179 180,100 98

실감관 교육비 20,000천원

실감 업데이트 및 S/W 콘텐츠 

교체비 22,000천원

실감유지운영비 6,000천원

박물관학교 10,000천원

학술관련  32,000천원

전시도록, 학술총서 등 자료 발간 

60,000천원

위원회등운영수당 7,600천원

회의비 1,260천원

02 공공운영비 100,758 98,046 2,712 2.7



수선유지교체비(214) 19,500 10,000 9,500 95

05 수선유지비 19,500 10,000 9,500 95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교체 5,000천원

건물 종합 보수보강사업 4,500천원 

행사홍보비(216) 13,000 13,000 -

01 행사운영비 13,000 13,000 -

일반보상금(301) 45,600 36,800 8,800 24

10 행사실비보상금 38,400 32,000 6,400 20 전시해설사 등 실비보상 6,400천원

13 기타보상금 7,200 4,800 2,400 50 봉사자 및 해설사 상해보험 2,400천원

공연전시홍보비(501) 100,000 50,000 50,000 100

01 공연전시비 100,000 50,000 50,000 100 하남역사기획전 50,000천원 

발굴조사사업(502) 150,000 150,000 -

01 발굴조사사업 150,000 150,000 -

<자본적지출> 203,500 177,698 25,802 14.5

시설비 및 부대비(401) 34,000 20,000 14,000 70

01 시설비 34,000 20,000 14,000 70
난방용 헤드밸브 교체 8,000천원 

열교환기 열판교체 6,000천원 

자산취득비(405) 89,500 157,698 -68,198 56.7

01 자산및물품취득비 89,500 157,698 -68,198 56.7

업무용 무전기 20,000천원

컴퓨터 구매 16,800천원

노후전산통신장비교체 11,000천원

냉난방기구매 10,500천원 

자산취득비(405) 70,000 - 70,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70,000 - 70,000 유물구입 70,000천원 

정보화시스템취득비(412) 10,000 - 10,000

01 무형자산취득비 10,000 - 10,000 홈페이지 기능 개선 10,000천원 



□ 주요 세부 사업현황 : 총 13개 사업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사유 비고

총액 1,574,800 1,075,300 499,500

개관 15주년 기념공연 집중 738,000 638,000 100,000
클래식,뮤지컬,무용,연극,
대중음악 등 

2020년 
788,000

천원

지역 학생 문화감성 개발 80,000 0 80,000
초등4학년을 위한 공연
장 체험프로그램

지역예술인 육성 지원 프로젝트 80,000 0 80,000
하남예술인들이 만드는 
버스킹

하남이성산성 축제 210,000 200,000 10,000
시민친화·관광진흥·경제
활성화에 기여

넥스트 아트 하남에서 시작 50,000 0 50,000
문화예술회관 개관 15주
년 특별전

기획전시 및 협업공동기획전시 55,000 5,000 50,000 전시장르의 확장

일상에서 즐기는 생활예술과
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

49,800 49,800 0
일상에서 생활문화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자원
활동가 아카데미 진행

지역문화정책포럼 10,000 10,000 0
지역 현안과 정책수요
방향 수립

문화재생 프로젝트 5 70,000 50,000 20,000
문화로 원도심 활성화하
는 문화재생 프로젝트

SNS운영 및 크리에이터관리 90,000 60,000 30,000
지역특화 콘텐츠 제작
SNS를 통한 확산

공연장 리모델링 기본계획 컨설팅 22,000 0 22,000
공연장 개선을 위한 전
문적 설계용역 실시

지역문화특별전 50,000 50,000 0
어린이나 제정 100주년 
기념(참여관람형 체험기획)

하남역사기획전 50,000 0 50,000
하남 왕실 열전
(조선의 왕자, 하남정주)

실감관 연계 교육 20,000 12,500 7,500
상설교육-이성산성
특별교육-실감관 전시연계


